
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8] <개정 2020. 12. 1.>

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(제48조 관련)

구 분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

1.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군부대 

및 국공립학교

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

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다

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

 1)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

또는 연구사ᆞ지도사

 2) 특정직공무원

  가) 「경찰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경

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

  나) 「소방공무원법」 제3조에 따른 소

방공무원 중 소방경 이하

  다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에 따

른 교직원 중 교사

  라)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에 따른 교

직원 중 교사

  마) 「군인사법」 제3조에 따른 군인 

중 준사관 및 부사관

  바) 「군무원인사법」 제3조에 따른 일

반군무원 중 6급 이하

  사) 「국가정보원직원법」 제2조에 따

른 직원 중 6급 이하

  아)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

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중 6급 이

하

나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

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

제근로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

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

근로자

2. 공사기업체·공사단체   ·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

3. 사립학교 가. 교원

  ·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

교사

  ·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제1항에 따

른 교사

나.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



  ·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


